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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도시여가국



푸른도시여가국장 이수연입니다.

존경하는 봉양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푸른도시여가국 소관 사안으로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1831호 ｢서울특별시 도시공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역사공원에 설치할 수 있는

역사관련 시설에 ‘역사성을 보유한 보존 가치가 있는

문화 유산(애국지사, 문화예술인 등의 묘지)’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현행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은 묘지구역 외에는 시신의

매장을 금지하고 있고, 도시공원 중 매장이 가능한

대상은 묘지공원에 한정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신설 조항이 역사성을 보유한 보존 가치가 있는

문화유산으로 제시한 묘지 설치 대상인 ‘애국지사,

문화예술인 등’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게 규율되지 않아

향후, 문화예술인 등의 무분별한 묘지 설치 요구

발생으로 혼란의 우려가 있습니다.

더불어, 도심에 다수 위치한 우리시 역사공원 22개소에

묘지 시설이 설치될 경우 시민 휴식 공간 선택권의

제한을 가져올 수 있는 점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이에, 이번 도시공원조례 개정안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사안으로 판단되어 집행부의 검토의견은

보류입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